
등록단말기 설치 신청서 

 

[신청 가맹점 정보] 

 사업자 번호 :         -       -           

 사 업 자 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주       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전 화 번 호 :       -         -         

 대  표  자 :                    (인) 

 

상기 본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(“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

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·이용하

여야 한다.”)에 의거 등록단말기로 전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`18년 7월 20일

까지 전환이 어려운 사유로, 귀사의 지도를 받아 최소한의 기한으로 등록단말기

로의 전환을 반드시 완료할 예정이오니 ‘미등록단말기 이용에 따른 거래 차단’ 대

상에서 예외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 

 

신청일 : 2018 년     월     일 

 

주식회사 스마트로 귀중 

 

※ 신청서 접수 방법  

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발송 또는 사진을 찍어 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 

 ▶ 팩스 : 0504-600-3972   ┃▶ 이메일 : help@smartro.co.kr  

mailto:help@smartro.co.kr

